
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서(구매기업용-협력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 및 

확정채권 양도방식용) 

현 행 개 정 비고 

제1조 ~ 제3조 <기재 생략> 

제4조 (기본 협약사항) 

①~④ <기재 생략> 

⑤ (외상매출채권의 지급) 

  1. <기재 생략> 

  2.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

나,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자동대출 계좌나 

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, 

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

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

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. 

 

3. ~ 6. <기재 생략> 

⑥~⑩ <기재 생략> 

제5조 ~ 제10조 <기재 생략> 

<신설> 

제1조 ~ 제3조 <현행과 동일> 

제4조 (기본 협약사항) 

①~④ <현행과 동일> 

⑤ (외상매출채권의 지급) 

  1. <현행과 동일> 

2.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 

나, 구매기업의 요청에 의해 기업종합통장대출 

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

경우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

일중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은행과 약정 

체결한 기업종합통장대출, 당좌대출의 이자 

결산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. 

3. ~ 6. <현행과 동일> 

⑥~⑩ <현행과 동일> 

제5조 ~ 제10조 <현행과 동일> 

※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

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 

 

 

 

 

 

 

- 약관변경 

권고반영 

 


